
○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-367호(「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등에 

관한 규정」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중 정정)

관보 제20320호(2022. 08. 25.) 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-359호(「등록신

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) 중 오류사

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2년 08월 31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
2. 주요내용

가. (생략)

나. 화학물질 특성이나 비시험자료를  

    통한 시험항목별 면제조건을 별  

    표2에 추가 및 구체화

- 강 또는 강염기 물질 피부 및 눈  

   자극성/부식성 시험항목 면제

(이하생략)

2. 주요내용

가. (생략)

나. 화학물질 특성이나 비시험자료를  

    통한 시험항목별 면제조건을 별  

    표2에 추가 및 구체화

- 강산 또는 강염기 물질 피부 및  

    눈 자극성/부식성 시험항목 면제

(이하생략)

면제조건 오기 정정


